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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序論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지난 70∼ 8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

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보험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정부의 보험산업

보호정책 등에 힘입어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였음.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과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와 핵가족

화의 진전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음 .

특히 지난 97년 3월 근로기준법에 기존의 퇴직일시금 제도에 추가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재원으로 퇴직연금보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퇴직연금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음.

퇴직연금제도는 장기간 근속한 후 고령으로 퇴직한 종업원에 대하여 정

기적인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

적이 있음.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미국, 영국 등과 같은 보험선진국에서는 이미

50∼ 6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근로자 및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동 제도의 정착을 통해 근로자의 3층보장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본 자료에서는 주요국의 퇴직연금보험의 개요와 관련세제를 조사

하여 향후 국내에 도입예정인 퇴직연금보험 관련세제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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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主要國의 退職年金保險 稅制現況

1. 美國

가. 企業年金 導入背景

1935년 공적연금인 노령유족연금(Old 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이 창설되었으나 공적연금 만으로는 노후보장이 불충분한 것

으로 인식되어 이의 보완제도로서 사적연금에 대한 기대가 확산됨 .

그 결과 1930년대 후반에는 사적연금제도의 도입이 급격하게 증가되

었고 1939년 그 이전까지 퇴직금연금제도에 대하여 산재된 세제우대

조치를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에 의하여 일원화함.

1942년 전시체제하의 임금동결법에 의해 임금인상을 차단당한 노동

조합은 그 대안으로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확충에 주력하였으며,

기업측에서도 세입법에 근거를 둔 기업연금의 세제우대조치에 따라

종업원의 복지제도로서 기업연금을 채용한 결과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에 걸쳐 기업연금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음

(Pension Drive).2)

그 후 연금수급권의 보호, 제도운영의 건전화, 감독의 명확화 등을

목적으로 19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을 제정하였으며, 내국세입청은 가입자보호 차원

에서 가입자격, 수급권 부여, 갹출·급부제한 등에 있어 일정기준을

정하게 됨.

ERISA의 시행으로 사적기업연금제도가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또한

1978년에 도입된 내국세입법 40 1조 plan에 의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2) 한국사회보장학회,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과제』, 1991,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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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나. 企業年金의 種類3)

1) 確定給付形(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부형은 급부액을 우선 결정하고 그 급부에 필요한 납입액을

수리적 계산에 기초하여 산출, 적립하는 형태임.

확정급부형은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단위방식과 균일방식

으로 구분됨.

- 단위방식(Unit Formula)은 기준단위에 따라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것

을 말하며, 기준단위로 급여와 근속연수가 사용되는데 급여를 기준으

로 하는 정율단위방식과 근속연수만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정액단위

방식으로 구분됨.

· 定率單位方式 : 평균급여수준에 일정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연금지급액이 됨.

· 定額單位方式 : 근속기간동안 연간 총급여가 변동되더라도 미리

확정되어 있는 일정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연금지급액이 결정

됨 .

- 균일방식(Flat Formula)은 최소한 요구되는 근속연수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며, 일반적으로 최소 근속기간이 15∼20년 정도로 매우 장기간임 .

· 연금지급액은 전기간 총급여 평균치의 일정비율(대개 30∼50%)을

지급하거나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균일한 금액을 지급함.

3) 고광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한국증권경제연구원, 1997,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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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기준금액에서 비례적으로

체감히여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2) 確定醵出形(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갹출형은 갹출액을 우선 결정하고 갹출액과 그 운용수익에 의해

급부금을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임.

확정갹출형은 종업원 개개인의 적립액이 구분되기 때문에 개개인 계

정으로 별도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별 계정에는 전체 투자

손익중 자신의 몫만큼 배정됨.

확정갹출형은 특성상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를 채택할 수 있으나, 종

업원퇴직소득보장법상 Money Purchase Plan, 이익분배제도, 종업원지

주제도, 절약저축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 Money Purchase Plan

· 기업 단독 혹은 종업원과 공동으로 급여의 일정비율을 갹출하여

연금을 구입하며, 연금구입방식은 거치연금으로 매년 구입하는 방

식과 갹출금 및 수익을 퇴직시까지 적립하였다가 일시에 구입하는

방식이 있음.

· 이 제도는 기업입장에서 갹출금의 예산관리가 비교적 용이하고 종

업원에게 연금수급권 상실위험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을 가짐.

- 利益分配制度(Profit Sharing Plan)

· 기업이 매년 이익중 일정 부분을 적립하여 연금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임.

· 기업은 매년의 이익을 세전 혹은 세후이익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

며, 분배액도 필요한 투자액 등에 따라 이익의 일정율 또는 급여

의 일정율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운영상 상당히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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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임의성은 종업원 입장에서 안정된 연금수급

에 대한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종업원이 자신의 연금수급

권 범위내에서 이익분배금의 인출과 기금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또한 신탁계약을 통해 자신의 몫으로 분배된 이익금을 단체 혹은

개인별 생명보험 구입이나 특정한 투자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개

인이 연금수급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음.

- 從業員貯蓄制度(Thrift Saving Plan)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종업원과 기업이 적립금을 갹출하는 것은 다

른 제도와 동일하나 만약 종업원들 연금지급액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면 기업이 추가갹출금의 일정비율을 종업원갹출분에 더하여

갹출해 주는 것임.

· 종업원의 추가갹출금은 총급여의 2∼6%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기

본갹출금과 합하여 16%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업의 경우도 가입

자 급여의 25%로 추가갹출이 제한됨.

· 본 제도는 기업의 추가갹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저

축을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종업원의 경우 추가되는 갹출분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의 갹출금 해당액의 사회보장세가 감면되는 혜

택이 있음.

- 株式賞與制度(Stock Bonus Plan)

· 주식상여제도는 연금 해당액에 상당하는 자사주식으로 연금을 지

급하는 제도임.

· 주식상여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인데 이것은 확정갹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자사주식 매입에 충당하는 즉, 연금적립액의 운용대상을 자기

주식으로 하는 제도임.

· 종업원지주제도하에서는 급부가 보통주로 지급되며 퇴직 종업원이

주식을 회사측에 전매할 경우 1순위 선매권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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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종업원지주제도에서 수탁자가 보유하는 총주식과 퇴직자로부

터 퇴직시 상환받은 주식은 증권거래법상 10% 소유한도에서 제외

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소유권 보호수단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표 Ⅱ-1> 미국의 기업연금 형태

구 분 종 류

확정급부형

연금급부액이 기업수익에 관계없이 소정의 산

식(균일급부방식, 전기간평균급여방식, 최종급

여방식)에 의해 사전에 확정

확정갹출형

Money Purchasing Plan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

종업원저축제도(Thrift Saving Plan)

주식상여제도(Stock Bonus Plan)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자료: OECD, Private Pensions in OECD Countries, The U.S.,
Social policy studies, No.10, Paris, 1993

<표 Ⅱ-2> 기업연금 형태별 특징

구 분 확정급부형 확정갹출형

운영형태
급부공식에 의해 퇴직후

받을 급부가 우선 정해짐

개인구좌에 할당될 갹출

금이 우선 결정됨

위험부담

기업주가 투자위험 부담

(기업이 기업연금 자체운

영)

가입자가 투자위험 부담

개인구좌유무
개인구좌로 할당되지 않

고 자산이 함께 운용됨 .
개인구좌가 있음

납입형태 대부분 기업이 전액 지불
대부분 기업주와 가입자

가 함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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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企業年金制度의 特徵 : 受給權 保護制度

연금수급권 보호제도는 연금수급권 상실에 대비하거나 수급권을 보

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ERISA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

음.

1) 制度終了保險

이는 기업의 도산 또는 임의로 제도가 종료되면 연금자산의 적립금

이 연금급여보장공사(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 PBGC)가

보장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제도종료보험이 부족분을 보

상해 주는 제도임.

제도종료보험은 기업순자산의 30% 범위내에서 보상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구상권을 가지게 됨.

제도종료보험의 재원은 각 연금제도가 납부하는 보험료로서 충당되

며 확정급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 이 보험의 가입은

의무적임.

2) 實質價値의 維持

미국의 경우 연금지급액에 대한 실제가치의 유지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음.

그러나 ERISA에서 연금지급액의 최저기준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급여수준이 물가 및 국민소득 향상을 감안하여 상향조정됨 .

따라서 연금지급 개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실질가치가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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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通算制度

통산제도는 이직의 경우 전직장에서의 연금을 새로운 직장의 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으로서 연금의 통산문제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이직성향의 증대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

미국에서는 종업원이 전직하는 경우 기존의 연금액을 새로운 연금제

도에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시금을 선호하는

경향과 연금제도간 특성의 차이, 후발 연금제도 내에서의 과거근로

채무의 발생에 따른 종업원의 부족분 보전문제 등으로 통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기업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4)

4) 公示制度

ERISA에서는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보호의 일환으로서 종업원에게

연금제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연금 신규가입시와 최소한 5년에 1회씩 근속기간 변동 및 급여상승

등에 따른 변동내역이 담긴 연금해설서를 종업원에게 제공하여야

함.

또한 제도의 기본적 내용에 관련된 변경사항 등을 포함하는 연차보

고서를 모든 가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5)

라. 年金資産의 受託 및 運用

1) 運營體系

4) 고광수, 전게서, p24
5) 고광수, 전게서,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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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업연금 운영체계는 크게 제도운영인, 지명수탁자, 신탁수탁

자로 구분되고 있음.

- 制度運營人 : 제도의 총괄적인 운영을 위해 선출되며, 주요업무는 지

명수탁자를 지정하는 것임.

- 指名受託者 :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최고책임

자이며 연금제도 관리와 기금운영의 궁극적 책임을 짐 . 자격요건은

기업의 임원, 연금위원회, 투자위원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일반

적으로 제도운영인이 지명수탁자를 겸직함.

- 信託受託者 : 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독점적 권한과 자유재량권을

가지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신탁증서나 연금 규정상에서 지정되거나

지명수탁자가 임명함.

신탁수탁자는 연금자산의 신탁계약상의 책임뿐 아니라 종업원퇴직소

득보장법이 규정하는 수탁자의무(fiduciary responsibility)를 지게 됨.6)

그러나 신탁수탁자가 지명수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르도록 규정된 경

우나 적격 투자매니져에게 연금자산의 운용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

자 의무를 지지 않고 단순히 유가증권의 보관관리인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함.

2) 運用

미국의 기업연금 운용은 기업이 직접 자가운용하거나 적격투자기관

인 투자자문, 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 위탁운용됨.

운용형태는 기업연금의 보장정도에 따라 보험형(생명보험회사가 신

6)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제 1104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수탁자는 계약자 및 연금수급자에게 급부를 제공하는 것과 제도운영에 관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는 의무가 있음.

②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 수탁자는 주의력, 기술력, 신중성, 근면성을 가져야 함

③ 분산투자의 원칙 : 대형손실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투자의 다양화를 기하여야 함

④ 연금제도의 준수 : 본 법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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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수탁자가 됨)과 신탁형으로 구분되며, 신탁형 연금운용기관인 은행

신탁, 신탁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자신탁 등은 신탁계정에 의해 연금

자산을 별도 관리하되 주식, 채권, 모기지, 부동산 등에 투자함.

3) 管理業務

기업연금의 관리업무는 제도운영업무(가입자관리, 연금지급 등)와 연

금자산 운용업무로 구분됨.

신탁형연금의 경우 제도운영업무와 자산운용업무를 신탁수탁자에게

일괄적으로 위임하거나 제도운영과 자산운용의 기능별로 구분 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 制度運營 : 지명수탁자 자신이 직접하거나 별도의 연금컨설턴트 등에

위임

- 資産運用 : 신탁수탁자나 외부투자기관에게 위임

보험형의 경우에는 제도운영과 자산운용에 대한 관리가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에 위임됨.

마. 企業年金關聯 稅制現況

1) 稅制適格要件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내국세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종업원퇴직보장소득법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가) 從業員退職所得保障法에 의한 稅制適格要件

① 25세 이상으로 근속 1년 이상인 자는 전원 가입대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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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금수급권에 있어서는 통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퇴직자에 대해

서는 100%, 그 이전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다음중 한가지 방식에

의거 지급

- 5년 근속후에 100% 수급권을 부여

- 3년 근속후에 20% 수급권을 부여하고 그후 1년마다 20%씩 추가하

여 7년 금속후에 100%의 수급권을 부여

③ 과거 근무채무분의 상각은 30년이내 완료하는 것일 것

④ 기업연금폐지의 경우 적립금 부족에 의한 급부 불이행의 예방을

위해 정부가 설계한 연금급여보장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PBGC)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

⑤ 감독관청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제출과 가입자에 대한 제도내용 및

현황 공개

⑥ 전직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된 일시불 급부를 개인퇴직계정

(IRA)에 투자함으로써 과세의 이연이 가능

나) 內國稅入法에 의한 稅制適格要件

① 연금기금은 사업주, 종업원 또는 양자가 부금을 갹출하고 그것에

의해 종업원 또는 지정한 수익자·연금수취인에의 급부를 목적으

로 설정된 것일 것

② 종업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전용하는 것

이 인정되지 않는 제도일 것

③ 종업원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후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종

업원에게 확정급부를 지급하는 것이고 도산 등 사업주의 부득이한

이유이외에는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것일 것

④ 이 연금제도에 있어서 연금적립금은 사업주에 반환하지 않는 것일

것

⑤ 적어도 전 종업원의 70%이상이 수혜대상으로 되거나 70% 이상의

대상자중 80% 이상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연금계획일 것

⑥ 급부금 또는 부금에 있어 특정의 종업원에 대해 차별적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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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것

2) 稅制現況

가) 醵出時

事業主 醵出 : 일정한도까지 손금산입되며, 종업원의 소득으로 간주

하지 않음.

- 確定給付形 : 종업원 1인당 연간급부액 $112,22 1을 준비하는데 필요

한 금액이든지 혹은 각 가입자의 과거 최고 3년간 평균급여 100%의

연간급부액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금액중 낮은 금액이 손금산입됨 .

- 確定醵出形 : 전 종업원에 대한 지불급여총액의 15%까지 손금산입.

단, 확정급부형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12만$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종

업원 1인당 3만$ 혹은 급여의 25%중 낮은 금액에 대해 거치됨 .

從業員 醵出 : 소득공제는 없음. 단, 40 1(k) plan의 경우에는 급여의

15%를 한도로 소득공제됨.

나) 給付時

통상의 소득세율로 과세됨. 단, 본인 갹출분은 제외

연간 15만$을 초과하는 연금급부의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5%가 특

별세로 과세됨 .

유족연금 : 통상의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됨.

2. 日本

가. 企業年金 導入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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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920년대 이후 민간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

환으로서 퇴직일시금제도가 보급되고 이를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었

으나 연금제도는 군인, 관리의 恩給制度로만 실시되었으며, 민간기업

의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음.

1944년 후생연금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종업원의 노후보장보다

는 국가의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했음 .

1960년대 들어 민간 피용자를 위한 후생연금에 대해 자영업자, 농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창설(1961년)되어 공적연금에 의한 전국민

연금체제가 실현됨.

- 그러나 공적연금의 급부는 낮은 수준이고 핵가족 진전화에 따른 평

균수명의 연장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

- 또한 선진제국의 기업퇴직연금이 소개되어 일본에서도 퇴직연금제도

의 도입이 강력히 요청됨.

-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세제상의 조치를 새로이 강구하여 1962년

적격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 .

후생연금보험의 급부수준이 1965년에 조정되었지만 급부수준의 상승

은 노사양측의 보험료 부담의 증대로 이어졌기 별도로 기업연금 보

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은 기업연금의 급부내용이 후생연금(보수

비례부분)을 상회할 것을 조건으로 후생연금의 적용제외를 요청함.

- 이 요청에 부응하여 1966년 후생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됨 .

나. 企業年金의 種類

1) 適格退職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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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퇴직연금은 법인세법상의 12가지 세제적격요건7)을 만족함으로써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제도를 말함.

적격연금요건을 구비한 기업은 생명보험회사, 신탁은행, 전국공제농

업협동조합 등의 수탁회사와 연금신탁 및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함.

수탁회사와의 계약체결은 기업 단독으로 하거나 다수기업이 공동으

로 체결(공동위탁계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기업의 연금제도는

내용이 동일하고 인적교류가 가능하여야 함 .

적격퇴직연금에는 퇴직금의 연금으로의 이행방식에 따라 전부이행

형, 일부이행형(종적분할, 횡적분할), 별도신설형으로 구분됨.8)

- 全部移行形

·종래의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금의 전부를 연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며,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액 소득처리되며 이후 기업은

연금수리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갹출함

·이 방식은 기업에게 자금부담을 평준화시키면서 사내에 유보시켰던

지급재원을 사외에 유보토록 하며 종업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대규모자금의 사외유출로 운전자금의 감소를 감수해야 하므로 대규

모 기업보다는 대개 역사가 짧은 소규모 성장기업에서 채택하고 있

음.

- 一部移行形

·縱的分割 : 퇴직금 수급자중 정년에 가까운 종업원이나 정년퇴직자

만을 대상으로 연금을 실시하고 중도퇴직자에 대해서는 일시금제도

를 유지하는 방식

7) 12가지의 세제적격요건에 대해서는 후술함
8) 고광수, 전게서,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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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的分割 :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의 일정비율을 적격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임. 연금화비율은 기업의 적립능력과 자금부담능력

에 따라 결정되며 대개 50∼60% 수준임.

- 別途新設形 : 기존의 일시금과는 별도의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의 신규부담 증대로 실제로는 일반화되지 못함.

2) 厚生年金基金制度

후생연금기금제도(조정연금)는 후생연금보험법에 의거한 특별법인인

「후생연금기금」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연금제도임 .

이 제도는 후생연금보험의 급부의 일부를 대행하고 거기에 일정비율

이상의 기업연금을 가산한 급부를 지급함

- 연금자산의 관리·운용은 생보 또는 신탁은행, 투자자문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고 있음 .

- 기타 상근고용자가 500명 이상일 것, 종신연금을 추가할 것 등 적격

퇴직연금에는 없는 엄격한 조건이 있어 대기업에서 주로 채택하고

가입인원, 자산액 모두 적격연금을 상회하고 있음.

후생연금기금은 후생연금보험의 이행형태(갹출과 급부수준결정)에 따

라 대행형, 가산형, 융합형으로 구분됨.

- 代行形 : 노령후생연금보험을 후생연금기금이 대행

- 加算形 : 대행형의 기본부분에 기업독자의 가산부분을 추가하여 운용

·지원하는 것

- 融合形 : 후생연금보험의 이행체계를 구분하지 않고 기업독자의 연금

체계를 설립하는 것

3) 非適格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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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연금이란 세법상의 적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연금제도를 말

하며, 여기에는 自社年金도 포함되나 비적격연금제도는 사외적립된

다는 점에서 자산연금제도와 구별됨.

비적격연금은 특별한 규제가 없어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재량권을 원

하는 기업, 사업주 갹출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이점이 없는 공익법인

및 학교법인이 이를 주로 채용하고 있음.

4) 自社年金

자사연금은 비적격연금의 일종으로 연금과 관련된 세제혜택이 없고

퇴직금에 관한 세제를 적용받음.

연금자산이 사내유보되어 운전자금으로 활용되며 가입대상은 일반적

으로 전체 종업원이 됨.

급부재원은 주로 퇴직충당금을 이용하며 주로 대기업에서 채택하고

있음.

다. 企業年金制度의 特徵 : 受給權 附與

1) 適格退職年金

수급자격은 대부분 취업상의 정년이나 정년이 없는 경우 혹은 정년

이 60세 이상인 경우 최소한 만 60세이상 퇴직자에게 수급자격이 부

여됨.

중도퇴직자의 경우 연금제도의 목적이 종업원의 노후보장에 있으면

최소한 20년이상 근속하거나 45세이상 퇴직자에게 수급권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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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퇴직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급

할 수 있으며, 또한 질병, 사망, 주택구입, 채무변제 등의 사유에 의

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2) 厚生年金基金

연금수급권은 늦어도 60세까지는 주어지며 종신지급됨.

그러나 중도탈퇴의 경우 후생연금기금의 대행부분과 부가부분 이외

에 가산부분이 있다면 가산분중 기업 갹출분에 대한 수급권은 상실

하게 됨.

또한 수급자격을 충족한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유족일시금

의 수급권자가 됨.

라. 年金資産의 受託과 運用

1) 受託機關 現況

적격퇴직연금의 경우 수탁기관은 신탁은행, 생명보험회사, 전국공제

농업협동조합연합회(全共連)임.

후생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신탁은행, 생명보험회사, 투자자문회사가

취급할 수 있음.

2) 企業年金 實績推移

가) 適格退職年金

최근 20년간 적격퇴직연금의 연평균증가율은 계약건수기준으로는

2.2%, 자산기준으로는 14.7%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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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별 증가율은 건수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자산기준으

로는 전공련, 생명보험, 은행신탁의 순으로 나타남.

1996년 현재 수탁기관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는 생

명보험이 89.2%, 은행신탁은 9.7%를 점유하고 있으나, 자산기준으로

는 생명보험이 58.3%, 은행신탁이 40.8%로 나타나 생명보험의 계약

이 은행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것으로 나타남 .

<표 Ⅱ-3> 세제적격연금 실적추이

(단위: 건, 억엔, %)

구 분 1975 1985 1990 1992 1994 1996

생명보험

건 수
51,647

(90.2)

60,173

(88.1)

77,227

(89.1)

82,512

(89.6)

82,717

(89.6)

80,534

(89.2)

자 산
4,547

(43.7)

36,594

(50.9)

62,499

(52.7)

84,770

(56.4)

99,637

(58.7)

107,587

(58.3)

신탁은행

건 수
5,587

(9.8)

7,143

(10.5)

8,144

(9.4)

8,365

(9.1)

8,580

(9.3)

8,756

(9.7)

자 산
5,854

(56.3)

34,995

(48.7)

58,780

(45.1)

64,335

(42.8)

68,492

(40.4)

75,379

(40.8)

전 공 련

건 수 -
952

(1.4)

1,277

(1.5)

1,206

(1.3)

1,058

(1.1)

953

(1.1)

자 산 -
287

(0.4)

972

(0.8)

1,248

(0.8)

1,476

(0.9)

1,696

(0.9)

합 계
건 수 57,234 68,268 86,648 92,083 92,355 90,243

자 산 10,401 71,876 130,269 150,354 169,606 184,662

주 :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Fact Book』, 각년도

나) 厚生年金基金

최근 20년간 후생연금기금의 연평균증가율은 계약건수기준으로는

3.4%, 자산기준으로는 17.8%로 나타나 적격퇴직연금 보다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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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현재 수탁기관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는 생

명보험이 27.2%, 은행신탁은 72.8%를 점유하고 있으나, 자산기준으

로는 생명보험이 34.9%, 은행신탁이 65.1%로 나타나 은행신탁이 생

명보험에 비해 훨씬 높은 점유율을 보임 .

후생연금기금은 설립요건이 엄격하여 주로 대기업에서 채택하고 있

어 계약건수기준으로는 적격퇴직연금의 20%에 불과하지만 자산기준

으로는 2.5배에 이르고 있음.

<표 Ⅱ-4> 후생연금기금 실적추이

(단위: 건, 억엔, %)

구 분 1975 1985 1990 1992 1994 1996

생명보험

건 수
72

(7.8)

124

(11.4)

301

(20.5)

432

(25.0)

488

(26.5)

512

(27.2)

자 산
2,861

(19.9)

36,389

(29.5)

85,726

(33.5)

117,352

(36.5)

146,961

(38.2)

156,985

(34.9)

신탁은행

건 수
857

(92.2)

967

(88.6)

1,168

(79.5)

1,294

(75.0)

1,354

(73.5)

1,372

(72.8)

자 산
11,519

(80.1)

87,093

(70.5)

170,075

(66.5)

204,487

(63.5)

237,299

(61.8)

292,603

(65.1)

합 계
건 수 929 1,091 1,469 1,726 1,842 1,884

자 산 14,380 123,482 255,802 321,839 384,261 449,588

주 :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Fact Book』, 각년도

3) 運用規制

기업연금자산의 운용은 은행신탁의 경우 은행국통달에 의해 규제되

며, 주식 30% 이하, 부동산 20%이하 등 투자제한이 있음.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생보사 일반자산과 합동으로 운용되며 보

- 19 -



험업법시행규칙에 의해 자산운용 규제를 받음.

은행신탁의 경우에는 채권위주의 운용을 하고 있으며, 생보사의 경

우에는 대출위주의 보수적 운용을 하고 있음.

마. 企業年金關聯 稅制現況

1) 適格退職年金

가) 稅制適格要件

적격퇴직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요건

을 충족하고 국세청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가지의 세제적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계약의 목적 : 퇴직연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할 것(퇴직일시금 포함)

② 계약의 형태 : 종업원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고 생보, 신탁은행 등

기업 외부기관과 생명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등을 체결할 것

③ 가입자의 범위: : 법인의 임원(사용인 겸직 임원은 제외), 개인사업

주 또는 이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가입 불가능

④ 적정한 연금수리 : 보험료 및 급부금이 적정한 연금수리에 근거할 것

·예정이율은 연 3.1%이상일 것(1997년 기준, 매년 개정하여 발표)

·예정사망율, 예정승급율 또는 예정탈퇴율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

⑤ 보험료의 사전결정 : 정액 또는 급여의 일정율

⑥ 과거 근무채무의 상각 : 정액, 급여의 일정율 또는 채무현재액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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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율

⑦ 초과유보액의 취급 : 계약체결시부터 5년 이내의 일정기간이 경과

할 때마다 당해기간 동안의 당해 계약에 관한 신탁재산, 보험료적

립금액 또는 공제금적립금액을 재평가하여 연금적립금액이 급부를

위한 유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보험료로 충당하거

나 사업주에게 환급

⑧ 사업주에 대한 적립금의 반환금지 : 급부를 위한 적립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에 반환금지

·후생연금기금으로의 이행

·합병 등에 의하여 다른 적격퇴직연금에 가입

·수탁기관의 인수비율의 변경

⑨ 해약환급금의 종업원 귀속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약된 경우

해약시의 적립금은 종업원에게 반환

⑩ 차별적 취급의 금지 : 종업원간의 차별적 취급 금지

⑪ 특별이익제공의 금지 : 사업주가 수탁기관으로부터 통상의 조건보

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등의 특별이익 수수의 금지, 신탁계약의

경우 사업주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시 금지

⑫ 계약의 계속성 : 당해계약이 상당기간 계속된다고 인정되어야 함

나) 稅制現況

납입보험료

-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손금산입됨(법인세법 제135조)

- 종업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보험형 및 신탁형)는 타 생명보험계약의

보험료와 합산하여 5만엔을 상한으로 소득공제됨(소득세법 제76조)

적립금

-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가 보험료납입

시점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시점으로 연기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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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과세유예기간중의 이자를 징수한다는 차원에서 법인세법 제

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에 대하여 1%의 특별법인세가 부과되

며 또한 법인주민세(특별법인세의 17.3%)도 부과됨.

- 이 법인세는 수탁회사인 생보사 또는 신탁회사에 대하여 과세됨.

퇴직에 의한 급부금

- 퇴직연금은 잡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35조)

- 퇴직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31조)

·종업원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급부금액이 과세대상

·종업원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급부금액에서 종업원 부담금액에 상

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대상(소득세법 제35조 3항 3호)

사망에 의한 급부금

- 재직중 유족연금은 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액)에 상속세 부과(상속세법 제3조 1항 2호)

- 이 경우 평가액은,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 종업원이 부담한

부분의 구별없이 유족이 받는 모든 연금에 대하여 평가함. 단, 500

만엔×법정상속인 의 금액은 비과세함(퇴직금공제, 상속세법 제12조

1항 6호)

- 재직중 유족일시금은 그 금액에 상속세 부과. 단, 유족연금과 동일

한 금액 비과세

- 연금수급중 유족연금은 잔여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에 상속

세 부과. 이 경우 퇴직금공제는 없음.

- 연금수급중 유족일시금은 잔여지급기간의 연금에 대신하여 받는 일

시금에 상속세 부과. 이 경우에도 퇴직금공제는 없음.

재직중의 급부금

- 연금제도폐지에 의한 분배금

·적격퇴직연금제도의 폐지에 의해 적격퇴직연금계약이 해제된 경우

필요유보액은 수익자에 귀속하고(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 9)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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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배금은 원칙적으로 일시소득으로 취급됨.

- 적격퇴직연금계약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승인취소전에 이미 수급권이 확정된 자에 지급된 연금은 공적연금

등에 관계되는 잡소득으로 간주

·취소 이후에 개시되는 급부로서 이것이 연금급부이면 잡소득으로 간

주하고, 일시금급부이면 일시소득으로 간주함(소득세법시행령 제76

조, 82조 2)

<참고> 적격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감세효과 분석

전제조건 : 자본금 2억엔, 종업원수 500인, 이익금 1억 2000만엔, 연

금계약은 기초에 이루어짐, 연간보험료 4500만엔(월납보

험료 375만엔)

감세효과

구 분 실 시 전 실 시 후

차액(세경감액)
과세대상액 12,000만엔

12,000만엔-4,500만엔

= 7,500만엔

법인세
12,000만엔×37.5%

=4,500만엔

7 ,500만엔×37 .5 %

=2,812.5만엔
1,687.5만엔

사업세

350만엔×6%+350만엔

×9 %+11,300만엔× 12

%=1,408.5만엔

350만엔×6%+350만엔

×9%+6,800만엔×12%

=868.5만엔

540만엔

주

민

세

법인세비례
12,000만엔×6.4875%

=778.5만엔

7,500만엔×6.4875%

=486.56만엔
291.94만엔

균등액
1 0만 엔 + 4 0 만엔

=50만엔

1 0만엔 + 4 0만엔

=50만엔
0

계 6,737만엔 4,217.56만엔 2,519.44만엔

2) 厚生年金基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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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醵出時

사업주부담분

-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는 사회보험료로서 전액이 손금 또는 필요경

비로 인정됨 .

- 또한 일반보험과 달리 보험료 미불입의 경우 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는 미불금으로서 손금계상 가능(법인세기본통달 9-3-2)

종업원부담분

-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원인 종업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

회보험료공제 가능. 사회보험료의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는 후생

연금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후생연금의 보험

료는 물론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원으로서 부담하는 보험료·가산부분

의 갹출분 및 과거근무채무의 종업원부담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포함됨.

나) 給付時

퇴직연금(가산부분) 급부

- 후생연금기금에서 지급되는 가산부분 연금은 공적연금 등을 공제한

후 잡소득으로 과세함(소득세법 제35조).

일시금급부

- 퇴직소득으로 과세

유족급부

- 피보험자의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가산부분의 유족일시금이 가입

원이었던 자의 유족에 지급되지만 후생연금보험법 제136조에 의한

동법 제4 1조 제2항의 준용에 따라 상속세, 소득세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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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厚生年金基金資産(積立金)에 대한 課稅

후생연금기금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대행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2.7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만이 특별법인세의 과세대상

이 되며, 세율은 적격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1%임.

그러나 대부분의 기금이 비과세 취급을 받고 있어 적격퇴직연금 보

다 세제상 유리하기 때문에 적격퇴직연금에서 후생연금기금으로 이

행하는 사례가 많음.

3. 英國

가. 企業年金 導入背景

1942년 Beverage 보고서의 권고에 의해 국민보험법이 제정되고 국민

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공적연금이 실시되었으나 급부수준이 충분

하지 않아 국민들의 기업연금에 대한 기대가 고조됨.

1959년 국민보험법의 개정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기업연금

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종업원의 공적연금 갹출부담을 면제한

적용제외제도(Contract-Out) 를 채택하여 기업연금도입에 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

- 즉, 종업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지급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연금

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의 경우에도 법적제한이 덜하기 때문

에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기업연금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1970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갹출금과 투자수익에 관한 단일기금의 면세혜택 도입,

완전한 수급권 조건의 완화(20년→10년) 등 사적연금의 인가 및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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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가 추진되었음.

또한 1973년 기업연금(직역연금)의 총괄적 관리와 감독을 위해 직역

연금위원회(Occupational Pension Board : OPB)를 설치하여 모든 기업

연금의 설립은 직역연금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직역연금의 설립 및 적용제외제도는 직역연금위원회(1997년 이후 직

영연금규제국에서 관장)에서, 세제는 국세청에서 관장하고 있음.

나. 企業年金의 種類

1) 確定給付制度

사전에 결정된 연금지급 공식에 의해 결정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

로 자신의 미래 연금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함

확정급부액은 통상 3년마다 재계산되어 갹출액 등을 변경하고 있으

며, 갹출액은 종업원별로 산정되지 않고 전종업원의 평균치로 산정

되는 것이 일반적임.

급부산정기준에 따라 다음의 2가지로 구분됨

- 最終給與方式 : 근속연수와 퇴직시점 혹은 퇴직직전급여를 기준으로

연금급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확정급부 연금제도에서 채

택하고 있음.

- 平均給與方式 : 일정한 근속기간중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특정기간의 급여가 최종급여 보다 높은 특성을 지

닌 육체노동자나 여행판매원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음.

2) 確定醵出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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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갹출제도는 종업원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갹출액을 확정

하고 연금수급액이 갹출금의 적립수준과 운영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를 말함.

영국 기업연금의 확정갹출제도는 미국과 같이 다양하지 않고 Money

Purchase제도만이 채택되고 있음.

즉, 정액 또는 급여의 일정비율을 갹출하고 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

갹출단계에 있어서 전종업원에게 동액이나 동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혹은 개별가입자별로 상이한 금액이나 상이한 비율을 적용 가능

갹출된 금액은 전체 연금기금으로 합동으로 운용되나 개별 가입자의

갹출금은 구별되어 관리됨.

3) 混合形

직영연금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운용되는 제도로 확정급부제도와 확

정갹출제도를 적절히 조합한 것임.

일반적으로 최종급여방식으로 인가를 받고 실제적인 운용은 Money

Purchase방식으로 운영되거나 분할근속방식으로 운영됨.

- 분할근속방식 : 일정한 연령까지는 Money Purchase형식의 연금을 지

급하고 그 이후의 연령에 대해서는 최종급여방식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

다. 企業年金의 特徵 : 受給權 保護制度

1) 受給權 資格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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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수급을 통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권 부여규정에는

가입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완전한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음.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통상퇴직일까지 재직하는 경우 예정금

액을 산출하여 가입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액한 금액을 통상퇴직

일 이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가입자가 중도퇴직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

급을 완료하며 기업갹출분에 대한 수급권을 상실함 .

2) 實質價値의 維持

법적으로 기업연금은 최저보장연금 이상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물

간 소득상승에 따른 전체 수급권의 재평가의무는 없음.

그러나 최저보장 연금수준 자체가 매년 물가상승율 혹은 3%중 낮은

금액으로 증가되며 소득비례 연금부분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므

로 물가나 소득상승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어 조정되고 있음 .

3) 公開制度

신규가입자에게는 제도의 세부내용을 가입후 13주 이내에 제공하도

록 하고 탈퇴자에게는 권리 및 선택권을 고지하여야 함.

수급자에게는 수급 최초시점에 급부규정의 제공을 강제화하고 있음.

모든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제도종료 및 적용제외 중지, 연차보고서

등의 내용제공 등도 강제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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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通算制度

적용제외제도에 2년 이상 가입후 탈퇴한 사람의 경우 전직장 연금제

도의 수급권을 보전하여 통상퇴직일 이후 지급하거나 타연금제도로

이관하는 방식중 선택권이 부여됨.

이관방식은 새로운 직역연금, 개인연금, 보험이나 Unit-Trust의 구입중

선택할 수 있으며, 수급권 전체 혹은 일부의 이관이나 여러개 연금

제도의 분할이관도 가능 . 단, 연봉 6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와 임

원 등의 경우에는 개인연금으로 이관 불가능 .

라. 年金資産의 受託과 運營

1) 受託現況

영국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연금을 신탁방식으로 설

립하여야 함.9) 신탁방식은 신탁증서상에 취소불능신탁이라는 선언

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관렵법규인 신탁법, 사회보장법 등

을 준수하여야 함.

신탁증서에는 수탁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연금제도의 제반

사항을 관장하는 권리와 제반 법규정의 의무를 부담함.

수탁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수탁자(임원, 가입

자대표, 전문가, 노조 등) 등의 개인수탁자가 임명되거나 기업조직,

신탁회사 등의 단체도 될 수 있음.

수탁자의 주요업무는 제도관리업무와 연금자산의 운용업무로 구분.

9) 여기서의 신탁방식은 은행이나 투자신탁의 신탁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도 여기서

말하는 신탁방식의 계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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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制度管理業務 : 수탁자 자신이 직접하거나 별도의 관리자를 두기도

하는데 관리자는 세제문제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運用業務 : 수타자 자신이 하거나 기업내부 투자위원회 또는 외부 펀

드매니저(법적제한이 없어 은행, 투자신탁,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를

지정할 수 있음 .

2) 運用規制

기업연금자산의 운용제한규정은 자사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10%, 1개

회사에 대한 투자는 총연금자산의 10%로 제한하는 규정외에는 수탁

자의 자유재량으로 운용이 가능함.

신탁형의 경우에는 신탁증서에 수탁자에 대한 운용자세, 운용대상,

운용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운용방법 등의 기재가

없을 경우에는 신탁투자법(Trustee Investment Act)이 정하는 바에 따

르도록 되어 있음.

보험형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자체의 규정에 의해 투자대상 등에 대

한 위험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짐.

기업연금자산의 운용대상( 95년기준)은 국내주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50%내외), 다음으로는 외국증권(19.3%), 정부유가증

권(5.7%)이 차지하고 있음.

마. 稅制現況

1970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제적격요건을 충족

하여야 세제혜택이 주어짐 .

또한 국세청 퇴직연금국의 인가를 받아야 함.

- 30 -



1) 稅制適格要件

고용주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편, 연금제도를 거주자가 관

리하고 있어야 함.

고용주의 갹출이 의무화

근로자 갹출의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음

60세(여성은 55세)부터 70세 사이에 퇴직연금이 급부되고 그 금액이

퇴직시 급여의 1/6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유족연금이 근로자 본인연금의 2/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근로자의 부금은 급여의 15% 이하이어야 함.

원칙적으로 기금에의 갹출을 중지하지 않아야 함 .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해야 함.

연금급부액이 당해 개인의 최종급여의 2/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일시금 지급액이 당해 개인의 최종급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사망일시금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개인의 최종급여의 4배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함.

26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연금급부가 보증되는 것이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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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稅制現況

가) 醵出時

고용주 갹출

- 전액 손금산입되나 연수입 82,200￡를 초과하는 근로자를 위한 고용

주 갹출분은 손금산입되지 않음 .

- 갹출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근로자 갹출

- 급여의 15%까지 갹출 가능하고 그 금액이 전액 소득공제됨.

- 갹출한도액은 12,330￡(82,200￡×15%)임.

나) 給付時

퇴직시 일괄 지불되는 일시금은 전액 비과세. 단, 가입연도에 따라

비과세 일시금의 액수에는 차이가 있음.

퇴직시 지급받는 연금급여는 일반소득으로 전액 과세

사망일시금의 경우 상속세 및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사망연금은 소

득세는 과세되지만 상속세는 비과세됨.

4. 其他

가. 獨逸

1) 企業年金의 導入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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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직원연금보험법」의 실시를 계기로 하여 기업의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부가적 보장으로 발달하기 시작함.

2차대전후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급부에 대한 보완요구, 세

제우대조치의 강구로 발전을 이루게 되어 공제기금, 연금기금, 직접

보험 등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보급되었음.

특히 1974년에는 「기업연금개선법」의 제정으로 연금수급권 확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세법상의 우대조치가 일원화되어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음.

2) 企業年金의 種類

독일의 기업연금의 재원조달은 고용주의 갹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공적연금과는 달리 강제성을 띠지 않으므로 급부내용과 형식은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음.

연금의 혜택은 대부분 종신연금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일시불 형식의

퇴직금과 같은 일괄지불방식도 가능

기업연금제도는 은영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종류로 대별됨.

가) 準備金制度(Direct Pension Commitment)

고용주 갹출금은 준비금으로서 장부(대차대조표)에 기재하고 고용주

의 일반자산과 구별하지 않고 운용

현재 전 자산중 근로자 지분율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나) 共濟基金(Providen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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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독립법인인 공제기금을 설립하고 연금기금을 적립하여 기

업의 일반자산과 분리된 자산으로 운영

공제기금(기업)은 급부의 직접적인 지급의무자이나 수급권자(근로자)

는 공제기금에 대해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음.

다) 年金基金(Pension Fund)

고용주나 기업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하여 일종의 소규모 생명보험

회사로서의 연금기금을 설립하고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외부적립제도

임.

이는 직접보험과 유사하나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연금기금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특징임.

라) 直接保險(Direct Insurance)

고용주가 계약자로 되는 생명보험회사와 근로자 또는 그 부양자를

피보험자 겸 수취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단체보험계약임.

고용주는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며, 근로자 및 그 부양자는 보험회사

에 직접 청구를 하게 되어 있음.

2) 稅制現況

가) 醵出時

준비금제도 및 공제기금의 경우 고용주의 갹출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갹출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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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연금보험과 직접보험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갹출액이 전액 손금산입

되며, 연금기금의 경우 적자보전이나 기금운영을 위한 비용 또한 손

금산입됨.

근로자의 갹출금은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됨.

나) 給付時

준비금제도 및 공제기금의 경우 급부시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일반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연

간 6천마르크를 한도로 40%만 과세

연금기금과 직접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보험회사에 납부한 갹출분 대

해서는 일반소득으로 과세됨. 단, 고용주가 일인당 3천마르크까지

15%의 단일원천세율을 선택·적용할 수 있음 .

연금급여중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를 과세함.

일시금 수령시에는 일반소득으로 과세하나 계약기간이 12년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함

나. 프랑스

1) 企業年金의 種類

프랑스에서는 순수한 사적연금제도는 없으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족연금이라고 하는 독특한 연금제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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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족연금의 특색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기초하는 전국적으로 통일

된 제도라는 점이며, 모든 근로자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공적

연금과 같은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어 준공적연금의 성격을 지

니고 있음.

이 제도는 가입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나누어짐.

-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AGIRC(전국 간부직원 퇴직기관연합)

- 간부직원 이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UNIRS 등의 ARRCO(보족퇴

직제도연합)

- 기타 특정지역, 농업단체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합

AGIRC와ARRCO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경

영자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설립되며, 이후의 운영 또한 노사간의 협

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AGIRC은 1947년 경영자단체인 프랑스경영자전국평의회와 노동조합

대표와의 사이에서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족연금제도의 설립을

목적으로 체결된 전국단체협약임.

ARRCO는 간부직원 이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ARRCO의 최대

가맹기관인 전국근로자퇴직연금기금연합회(UNIRS)에서는 가입자격을

원칙적으로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자로서 최고가입연령은 64세

로 하고 있음.

2) 稅制現況

가) 醵出時

세제혜택요건(사회보장제도 및 보족제도에 대한 갹출액의 합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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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갹출 상한액 8배의 19%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족

제도중 퇴직연금 이외의 보험료가 사회보장 갹출상한액 8배의 3%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 충족되었을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고용주 갹출보험료는 손금산입되며, 근로자 갹출보험료는 급여로

간주하지 않음.

세제혜택요건이 불충족될 경우는 고용주 갹출보험료는 손금산입되

며 한도초과분은 근로자에게 급여소득으로 과세하고, 근로자 갹출

보험료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적립시

연금적립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나) 給付時

연금급여는 일반소득으로 과세함. 단, 수취인 지명의 경우로서 퇴직

전 사망급부는 예외이며, 공적연금과 같이 과세소득액에 대해 개산

경비공제, 급여소득공제, 기타특별공제와 같은 공제혜택이 주어짐.

다. 카나다

1) 企業年金의 種類

카나다의 기업연금제도는 미국의 기업연금제도와 거의 내용이 같으

며, 확정급부제도(defined benefit plan)와 확정갹출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로 나눌 수 있음.

확정급부제도는 미리 결정된 급부액에 따라 갹출액을 결정하는 제도

이고 근속기간중 소득과 가입연수에 따라 급부액이 결정되는 단위급

부제도와 소득과는 관계없이 미리 정한 일정의 금액과 가입연수를

곱하여 급부액을 결정하는 일정급부제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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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갹출제도는 갹출액을 일정하게 하여 급부액을 갹출액, 운용이익,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이고 가입자의 급여에 일정

율을 곱해 산출하는 Money Purchasing 제도와 기업의 이익에 따라

갹출액을 결정하는 이익분배제도(Prifit Sharing) 가 있는데 현재는 가

입자의 갹출제인 Money Purchasing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2) 稅制現況

가) 稅制優待適格要件

연령이 45세에 달하고 근속 10년이상의 가입자에게는 반드시 수급권

부여

적정한 연금수리에 기초를 둔 연금제도

초기 과거근무채무는 15년이내에, 후속채무는 5년이내에 상각

급부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적립상태 유지

연금기금의 투자선과 투자액에 대한 규제적용

연금제도상의 가입자 권리와 의무내용에 대한 고용주의 고지의무

자산, 갹출금 및 가입자수 등 현황에 대한 고용주의 보고의무(연방정

부 및 주정부)

나) 稅制現況

醵出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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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 갹출보험료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 1인당 3,500카나다달러까

지 손금산입

- 근로자 갹출보험료의 경우 연간 3,500달러를 한도로 소득공제

給付時

- 65세이상 연금수급자에 대해 170카나다달러를 한도로 연금소득의

17%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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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示唆点 및 結論

퇴직연금제도는 장기간 근속한 후 고령으로 퇴직한 종업원에 대하여 정

기적인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과 더불어 소위 3층보장제도의 달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기업연금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원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후불설에 입각하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 정부는 세제혜택 등을 통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미국, 영국 등과 같은 보험선진국에서는 이미

50∼ 60년대에 도입하여 정부차원의 세제혜택을 통하여 근로자 및 기업

을 지원하고 있음.

본 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기업연금관련 세제는 크게 보험료

갹출시의 세제와 보험금 급부시의 세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종

업원과 기업주의 측면에서의 혜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보험료갹출시에는 모든 국가가 세제혜택을 부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기업주갹출 보험료는 기업의 손비로

인정되며(일정조건이 있는 국가도 있음), 종업원갹출 보험료는 일정한

도 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급부시의 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직시나 사망시 일시금 및 연금

에 대해 소득세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국의

경우 퇴직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만

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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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퇴직일시금제도와 종업원퇴직적립보험제도가 시

행되어 종업원의 퇴직후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 있으나 지난

97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근로자의 퇴직금을 재원으로 퇴직연금보

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제 `

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보험사에는 상품개발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정책당

국에서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강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IMF체제 진입후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의 환경

하에서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 모두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애사심을 고취시켜 근로의욕을 향상시킴은 물론 퇴직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취지를 살려 정부의 입장에서도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본

자료에서 조사한 여러 국가의 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세제지

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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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主要國 退職年金保險 稅制槪要

1. 保險料 醵出時의 稅制

국가명
사업주갹출

종업원갹출
사업주측 종업원측

미 국

손금산입

-확정급부형: 종업원1인

당 연간급부 $112,221

또는 과거 최근 3년간

의 평균급여중 낮은 금액

-확정갹출형: 종업원에

대한 지급급여총액의

15%한도(단, 종업원1인

당 3만불 또는 급여의

25%중 낮은 금액)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소득공제 없음

- 단, 401조 plan의 경우

급여의 15%를 한도로

소득공제 허용

일 본 전액손금산입

적격연금: 소득으로 간

주하되 소득세는 지급

시까지 이연

후생연금: 사회보험료

로 간주 소득세비과세

적격연금: 보험료소득

공제, 단 5만엔 한도

후생연금: 사회보험료

공제

영 국

손금산입

-단, 가입종업원의 연간

수입 82,200￡를 한도

-초과부분은 손금산입

불인정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

음

-단, 가입종업원의 연간

수입 82,200￡ 초과부

분은 과세

급여의 15%를 한도로 소

득공제

독 일 손금산입

준비금제도, 공제기금:

소득으로 간주치 않음

연금보험, 직접보험:

소득으로 간주 과세

준비금제도, 공제기금:

세제혜택 없음

연금보험, 직접보험: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프랑스

손금산입

-단, 사업주와 종업원의

갹출액이 사회보험료

갹출상환액 8배의 19%

또는 퇴직연금 이외의

보험료가 사회보장 갹

출상한액 8배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소득으로 간주치 않음

-단, 좌측의 규정한도액

초과분은 과세

사업주갹출분 합산액이

좌측규정 한도액 이내일

경우 전액 소득공제

카나다

손금산입

-종업원 1인당 3,500카

나다달러 상한

소득으로 간주치 않음
연간 3,500카나다달러를

한도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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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給付時의 稅制

국가명
퇴직시 사망시

일시금 연금 일시금 연금

미 국
과세(본인갹출분

제외)

과세(본인갹출분

제외)

소득세 및 상속

세과세

-사 망 급부 공 제

($5,000)

-60만$ 초과시 상

속세과세 (배우자

지급시 비과세)

소득세 및 상속세

과세

일 본

적격연금 :퇴직소

득으로과세(종업

원갹출분 제외)

후생연금 :전액퇴

직소득으로 과세

적격연금: 종업

원부담분 공제후

잡소득으로 과세

후생연금 :공제연

금 등을 공제후

잡소득으로 과세

적격연금: 상속

세 과세

-퇴직금공제:500만

엔×법정상속인

후생연금: 상속

세 비과세

적격연금: 상속

세 과세

-퇴직금공제:500만

엔×법정상속인

후생연금: 상속

세 비과세

영 국

전액 비과세. 단,

가입연도에 따라

비과세 일시금액

은 상이함

일반소득으로 전

액과세

상속세 및 소득

세 비과세

소득세 과세, 상

속세 비과세

독 일

준비금제도, 공

제기금: 일반소

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부과

연금기금, 직접

보험: 일반소득

으로 과세하나

12년이상 유지계

약은 비과세

준비금제도, 공

제기금: 연금액

의 40%까지 비

과세(6,000마르크

한도)

연금기금, 직접

보험: 이자부분

에 대해 과세

준비금제도, 공

제기금: 불지급

으로 과세관계없음

연금기금, 직접보험

-사업주갹출: 소득

세과세 ,상속세비

과세

-종업원갹출: 소득

세비과세, 상속

세과세

준비금제도, 공

제금고: 소득세

과세, 상속세비

과세

연금기금, 직접보험

-사업주갹출: 소득

세과세 ,상속세비

과세

-종업원갹출: 소득

세비과세, 상속

세과세

프랑스
일시금 불지급으로

과세관계 없음
전액과세

소득세과세, 상속

세비과세. 단, 수취

인불특정의 경우

상속세과세(일정액

의 상속공제 있음)

소득세과세, 상속

세비과세. 단, 수취

인불특정의 경우

상속세과세(일정액

의 상속공제 있음)

카나다
일시금 불지급으로

과세관계 없음

과세. 단, 65세이상

연금수급자에 대해

17 0카나다달러를

한도로 연금소득의

17%까지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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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序論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지난 70∼ 8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

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보험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정부의 보험산업

보호정책 등에 힘입어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였음.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과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와 핵가족

화의 진전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음 .

특히 지난 97년 3월 근로기준법에 기존의 퇴직일시금 제도에 추가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재원으로 퇴직연금보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퇴직연금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음.

퇴직연금제도는 장기간 근속한 후 고령으로 퇴직한 종업원에 대하여 정

기적인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

적이 있음.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미국, 영국 등과 같은 보험선진국에서는 이미

50∼ 6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근로자 및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동 제도의 정착을 통해 근로자의 3층보장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본 자료에서는 주요국의 퇴직연금보험의 개요와 관련세제를 조사

하여 향후 국내에 도입예정인 퇴직연금보험 관련세제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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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主要國의 退職年金保險 稅制現況

1. 美國

가. 企業年金 導入背景

1935년 공적연금인 노령유족연금(Old 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이 창설되었으나 공적연금 만으로는 노후보장이 불충분한 것

으로 인식되어 이의 보완제도로서 사적연금에 대한 기대가 확산됨 .

그 결과 1930년대 후반에는 사적연금제도의 도입이 급격하게 증가되

었고 1939년 그 이전까지 퇴직금연금제도에 대하여 산재된 세제우대

조치를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에 의하여 일원화함.

1942년 전시체제하의 임금동결법에 의해 임금인상을 차단당한 노동

조합은 그 대안으로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확충에 주력하였으며,

기업측에서도 세입법에 근거를 둔 기업연금의 세제우대조치에 따라

종업원의 복지제도로서 기업연금을 채용한 결과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에 걸쳐 기업연금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음

(Pension Drive).10)

그 후 연금수급권의 보호, 제도운영의 건전화, 감독의 명확화 등을

목적으로 19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을 제정하였으며, 내국세입청은 가입자보호 차원

에서 가입자격, 수급권 부여, 갹출·급부제한 등에 있어 일정기준을

정하게 됨.

ERISA의 시행으로 사적기업연금제도가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또한

1978년에 도입된 내국세입법 40 1조 plan에 의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10) 한국사회보장학회,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과제』, 1991,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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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나. 企業年金의 種類11)

1) 確定給付形(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부형은 급부액을 우선 결정하고 그 급부에 필요한 납입액을

수리적 계산에 기초하여 산출, 적립하는 형태임.

확정급부형은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단위방식과 균일방식

으로 구분됨.

- 단위방식(Unit Formula)은 기준단위에 따라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것

을 말하며, 기준단위로 급여와 근속연수가 사용되는데 급여를 기준으

로 하는 정율단위방식과 근속연수만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정액단위

방식으로 구분됨.

· 定率單位方式 : 평균급여수준에 일정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연금지급액이 됨.

· 定額單位方式 : 근속기간동안 연간 총급여가 변동되더라도 미리

확정되어 있는 일정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연금지급액이 결정

됨 .

- 균일방식(Flat Formula)은 최소한 요구되는 근속연수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며, 일반적으로 최소 근속기간이 15∼20년 정도로 매우 장기간임 .

· 연금지급액은 전기간 총급여 평균치의 일정비율(대개 30∼50%)을

지급하거나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균일한 금액을 지급함.

11) 고광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한국증권경제연구원, 1997,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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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기준금액에서 비례적으로

체감히여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2) 確定醵出形(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갹출형은 갹출액을 우선 결정하고 갹출액과 그 운용수익에 의해

급부금을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임.

확정갹출형은 종업원 개개인의 적립액이 구분되기 때문에 개개인 계

정으로 별도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별 계정에는 전체 투자

손익중 자신의 몫만큼 배정됨.

확정갹출형은 특성상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를 채택할 수 있으나, 종

업원퇴직소득보장법상 Money Purchase Plan, 이익분배제도, 종업원지

주제도, 절약저축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 Money Purchase Plan

· 기업 단독 혹은 종업원과 공동으로 급여의 일정비율을 갹출하여

연금을 구입하며, 연금구입방식은 거치연금으로 매년 구입하는 방

식과 갹출금 및 수익을 퇴직시까지 적립하였다가 일시에 구입하는

방식이 있음.

· 이 제도는 기업입장에서 갹출금의 예산관리가 비교적 용이하고 종

업원에게 연금수급권 상실위험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을 가짐.

- 利益分配制度(Profit Sharing Plan)

· 기업이 매년 이익중 일정 부분을 적립하여 연금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임.

· 기업은 매년의 이익을 세전 혹은 세후이익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

며, 분배액도 필요한 투자액 등에 따라 이익의 일정율 또는 급여

의 일정율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운영상 상당히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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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임의성은 종업원 입장에서 안정된 연금수급

에 대한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종업원이 자신의 연금수급

권 범위내에서 이익분배금의 인출과 기금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또한 신탁계약을 통해 자신의 몫으로 분배된 이익금을 단체 혹은

개인별 생명보험 구입이나 특정한 투자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개

인이 연금수급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음.

- 從業員貯蓄制度(Thrift Saving Plan)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종업원과 기업이 적립금을 갹출하는 것은 다

른 제도와 동일하나 만약 종업원들 연금지급액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면 기업이 추가갹출금의 일정비율을 종업원갹출분에 더하여

갹출해 주는 것임.

· 종업원의 추가갹출금은 총급여의 2∼6%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기

본갹출금과 합하여 16%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업의 경우도 가입

자 급여의 25%로 추가갹출이 제한됨.

· 본 제도는 기업의 추가갹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저

축을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종업원의 경우 추가되는 갹출분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의 갹출금 해당액의 사회보장세가 감면되는 혜

택이 있음.

- 株式賞與制度(Stock Bonus Plan)

· 주식상여제도는 연금 해당액에 상당하는 자사주식으로 연금을 지

급하는 제도임.

· 주식상여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인데 이것은 확정갹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자사주식 매입에 충당하는 즉, 연금적립액의 운용대상을 자기

주식으로 하는 제도임.

· 종업원지주제도하에서는 급부가 보통주로 지급되며 퇴직 종업원이

주식을 회사측에 전매할 경우 1순위 선매권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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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종업원지주제도에서 수탁자가 보유하는 총주식과 퇴직자로부

터 퇴직시 상환받은 주식은 증권거래법상 10% 소유한도에서 제외

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소유권 보호수단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표 Ⅱ-1> 미국의 기업연금 형태

구 분 종 류

확정급부형

연금급부액이 기업수익에 관계없이 소정의 산

식(균일급부방식, 전기간평균급여방식, 최종급

여방식)에 의해 사전에 확정

확정갹출형

Money Purchasing Plan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

종업원저축제도(Thrift Saving Plan)

주식상여제도(Stock Bonus Plan)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자료: OECD, Private Pensions in OECD Countries, The U.S.,
Social policy studies, No.10, Paris, 1993

<표 Ⅱ-2> 기업연금 형태별 특징

구 분 확정급부형 확정갹출형

운영형태
급부공식에 의해 퇴직후

받을 급부가 우선 정해짐

개인구좌에 할당될 갹출

금이 우선 결정됨

위험부담

기업주가 투자위험 부담

(기업이 기업연금 자체운

영)

가입자가 투자위험 부담

개인구좌유무
개인구좌로 할당되지 않

고 자산이 함께 운용됨 .
개인구좌가 있음

납입형태 대부분 기업이 전액 지불
대부분 기업주와 가입자

가 함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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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企業年金制度의 特徵 : 受給權 保護制度

연금수급권 보호제도는 연금수급권 상실에 대비하거나 수급권을 보

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ERISA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

음.

1) 制度終了保險

이는 기업의 도산 또는 임의로 제도가 종료되면 연금자산의 적립금

이 연금급여보장공사(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 PBGC)가

보장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제도종료보험이 부족분을 보

상해 주는 제도임.

제도종료보험은 기업순자산의 30% 범위내에서 보상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구상권을 가지게 됨.

제도종료보험의 재원은 각 연금제도가 납부하는 보험료로서 충당되

며 확정급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 이 보험의 가입은

의무적임.

2) 實質價値의 維持

미국의 경우 연금지급액에 대한 실제가치의 유지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음.

그러나 ERISA에서 연금지급액의 최저기준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급여수준이 물가 및 국민소득 향상을 감안하여 상향조정됨 .

따라서 연금지급 개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실질가치가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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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通算制度

통산제도는 이직의 경우 전직장에서의 연금을 새로운 직장의 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으로서 연금의 통산문제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이직성향의 증대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

미국에서는 종업원이 전직하는 경우 기존의 연금액을 새로운 연금제

도에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시금을 선호하는

경향과 연금제도간 특성의 차이, 후발 연금제도 내에서의 과거근로

채무의 발생에 따른 종업원의 부족분 보전문제 등으로 통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기업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12)

4) 公示制度

ERISA에서는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보호의 일환으로서 종업원에게

연금제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연금 신규가입시와 최소한 5년에 1회씩 근속기간 변동 및 급여상승

등에 따른 변동내역이 담긴 연금해설서를 종업원에게 제공하여야

함.

또한 제도의 기본적 내용에 관련된 변경사항 등을 포함하는 연차보

고서를 모든 가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13)

라. 年金資産의 受託 및 運用

1) 運營體系

12) 고광수, 전게서, p24
13) 고광수, 전게서,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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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업연금 운영체계는 크게 제도운영인, 지명수탁자, 신탁수탁

자로 구분되고 있음.

- 制度運營人 : 제도의 총괄적인 운영을 위해 선출되며, 주요업무는 지

명수탁자를 지정하는 것임.

- 指名受託者 :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최고책임

자이며 연금제도 관리와 기금운영의 궁극적 책임을 짐 . 자격요건은

기업의 임원, 연금위원회, 투자위원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일반

적으로 제도운영인이 지명수탁자를 겸직함.

- 信託受託者 : 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독점적 권한과 자유재량권을

가지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신탁증서나 연금 규정상에서 지정되거나

지명수탁자가 임명함.

신탁수탁자는 연금자산의 신탁계약상의 책임뿐 아니라 종업원퇴직소

득보장법이 규정하는 수탁자의무(fiduciary responsibility)를 지게 됨.14)

그러나 신탁수탁자가 지명수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르도록 규정된 경

우나 적격 투자매니져에게 연금자산의 운용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

자 의무를 지지 않고 단순히 유가증권의 보관관리인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함.

2) 運用

미국의 기업연금 운용은 기업이 직접 자가운용하거나 적격투자기관

인 투자자문, 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 위탁운용됨.

운용형태는 기업연금의 보장정도에 따라 보험형(생명보험회사가 신

14)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제 1104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수탁자는 계약자 및 연금수급자에게 급부를 제공하는 것과 제도운영에 관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는 의무가 있음.

②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 수탁자는 주의력, 기술력, 신중성, 근면성을 가져야 함

③ 분산투자의 원칙 : 대형손실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투자의 다양화를 기하여야 함

④ 연금제도의 준수 : 본 법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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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수탁자가 됨)과 신탁형으로 구분되며, 신탁형 연금운용기관인 은행

신탁, 신탁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자신탁 등은 신탁계정에 의해 연금

자산을 별도 관리하되 주식, 채권, 모기지, 부동산 등에 투자함.

3) 管理業務

기업연금의 관리업무는 제도운영업무(가입자관리, 연금지급 등)와 연

금자산 운용업무로 구분됨.

신탁형연금의 경우 제도운영업무와 자산운용업무를 신탁수탁자에게

일괄적으로 위임하거나 제도운영과 자산운용의 기능별로 구분 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 制度運營 : 지명수탁자 자신이 직접하거나 별도의 연금컨설턴트 등에

위임

- 資産運用 : 신탁수탁자나 외부투자기관에게 위임

보험형의 경우에는 제도운영과 자산운용에 대한 관리가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에 위임됨.

마. 企業年金關聯 稅制現況

1) 稅制適格要件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내국세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종업원퇴직보장소득법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가) 從業員退職所得保障法에 의한 稅制適格要件

① 25세 이상으로 근속 1년 이상인 자는 전원 가입대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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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금수급권에 있어서는 통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퇴직자에 대해

서는 100%, 그 이전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다음중 한가지 방식에

의거 지급

- 5년 근속후에 100% 수급권을 부여

- 3년 근속후에 20% 수급권을 부여하고 그후 1년마다 20%씩 추가하

여 7년 금속후에 100%의 수급권을 부여

③ 과거 근무채무분의 상각은 30년이내 완료하는 것일 것

④ 기업연금폐지의 경우 적립금 부족에 의한 급부 불이행의 예방을

위해 정부가 설계한 연금급여보장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PBGC)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

⑤ 감독관청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제출과 가입자에 대한 제도내용 및

현황 공개

⑥ 전직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된 일시불 급부를 개인퇴직계정

(IRA)에 투자함으로써 과세의 이연이 가능

나) 內國稅入法에 의한 稅制適格要件

① 연금기금은 사업주, 종업원 또는 양자가 부금을 갹출하고 그것에

의해 종업원 또는 지정한 수익자·연금수취인에의 급부를 목적으

로 설정된 것일 것

② 종업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전용하는 것

이 인정되지 않는 제도일 것

③ 종업원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후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종

업원에게 확정급부를 지급하는 것이고 도산 등 사업주의 부득이한

이유이외에는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것일 것

④ 이 연금제도에 있어서 연금적립금은 사업주에 반환하지 않는 것일

것

⑤ 적어도 전 종업원의 70%이상이 수혜대상으로 되거나 70% 이상의

대상자중 80% 이상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연금계획일 것

⑥ 급부금 또는 부금에 있어 특정의 종업원에 대해 차별적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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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것

2) 稅制現況

가) 醵出時

事業主 醵出 : 일정한도까지 손금산입되며, 종업원의 소득으로 간주

하지 않음.

- 確定給付形 : 종업원 1인당 연간급부액 $112,22 1을 준비하는데 필요

한 금액이든지 혹은 각 가입자의 과거 최고 3년간 평균급여 100%의

연간급부액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금액중 낮은 금액이 손금산입됨 .

- 確定醵出形 : 전 종업원에 대한 지불급여총액의 15%까지 손금산입.

단, 확정급부형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12만$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종

업원 1인당 3만$ 혹은 급여의 25%중 낮은 금액에 대해 거치됨 .

從業員 醵出 : 소득공제는 없음. 단, 40 1(k) plan의 경우에는 급여의

15%를 한도로 소득공제됨.

나) 給付時

통상의 소득세율로 과세됨. 단, 본인 갹출분은 제외

연간 15만$을 초과하는 연금급부의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5%가 특

별세로 과세됨 .

유족연금 : 통상의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됨.

2. 日本

가. 企業年金 導入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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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920년대 이후 민간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

환으로서 퇴직일시금제도가 보급되고 이를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었

으나 연금제도는 군인, 관리의 恩給制度로만 실시되었으며, 민간기업

의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음.

1944년 후생연금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종업원의 노후보장보다

는 국가의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했음 .

1960년대 들어 민간 피용자를 위한 후생연금에 대해 자영업자, 농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창설(1961년)되어 공적연금에 의한 전국민

연금체제가 실현됨.

- 그러나 공적연금의 급부는 낮은 수준이고 핵가족 진전화에 따른 평

균수명의 연장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

- 또한 선진제국의 기업퇴직연금이 소개되어 일본에서도 퇴직연금제도

의 도입이 강력히 요청됨.

-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세제상의 조치를 새로이 강구하여 1962년

적격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 .

후생연금보험의 급부수준이 1965년에 조정되었지만 급부수준의 상승

은 노사양측의 보험료 부담의 증대로 이어졌기 별도로 기업연금 보

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은 기업연금의 급부내용이 후생연금(보수

비례부분)을 상회할 것을 조건으로 후생연금의 적용제외를 요청함.

- 이 요청에 부응하여 1966년 후생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됨 .

나. 企業年金의 種類

1) 適格退職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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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퇴직연금은 법인세법상의 12가지 세제적격요건15)을 만족함으로

써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제도를 말함 .

적격연금요건을 구비한 기업은 생명보험회사, 신탁은행, 전국공제농

업협동조합 등의 수탁회사와 연금신탁 및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함.

수탁회사와의 계약체결은 기업 단독으로 하거나 다수기업이 공동으

로 체결(공동위탁계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기업의 연금제도는

내용이 동일하고 인적교류가 가능하여야 함 .

적격퇴직연금에는 퇴직금의 연금으로의 이행방식에 따라 전부이행

형, 일부이행형(종적분할, 횡적분할), 별도신설형으로 구분됨.16)

- 全部移行形

·종래의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금의 전부를 연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며,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액 소득처리되며 이후 기업은

연금수리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갹출함

·이 방식은 기업에게 자금부담을 평준화시키면서 사내에 유보시켰던

지급재원을 사외에 유보토록 하며 종업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대규모자금의 사외유출로 운전자금의 감소를 감수해야 하므로 대규

모 기업보다는 대개 역사가 짧은 소규모 성장기업에서 채택하고 있

음.

- 一部移行形

·縱的分割 : 퇴직금 수급자중 정년에 가까운 종업원이나 정년퇴직자

만을 대상으로 연금을 실시하고 중도퇴직자에 대해서는 일시금제도

를 유지하는 방식

15) 12가지의 세제적격요건에 대해서는 후술함
16) 고광수, 전게서,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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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的分割 :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의 일정비율을 적격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임. 연금화비율은 기업의 적립능력과 자금부담능력

에 따라 결정되며 대개 50∼60% 수준임.

- 別途新設形 : 기존의 일시금과는 별도의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의 신규부담 증대로 실제로는 일반화되지 못함.

2) 厚生年金基金制度

후생연금기금제도(조정연금)는 후생연금보험법에 의거한 특별법인인

「후생연금기금」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연금제도임 .

이 제도는 후생연금보험의 급부의 일부를 대행하고 거기에 일정비율

이상의 기업연금을 가산한 급부를 지급함

- 연금자산의 관리·운용은 생보 또는 신탁은행, 투자자문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고 있음 .

- 기타 상근고용자가 500명 이상일 것, 종신연금을 추가할 것 등 적격

퇴직연금에는 없는 엄격한 조건이 있어 대기업에서 주로 채택하고

가입인원, 자산액 모두 적격연금을 상회하고 있음.

후생연금기금은 후생연금보험의 이행형태(갹출과 급부수준결정)에 따

라 대행형, 가산형, 융합형으로 구분됨.

- 代行形 : 노령후생연금보험을 후생연금기금이 대행

- 加算形 : 대행형의 기본부분에 기업독자의 가산부분을 추가하여 운용

·지원하는 것

- 融合形 : 후생연금보험의 이행체계를 구분하지 않고 기업독자의 연금

체계를 설립하는 것

3) 非適格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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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연금이란 세법상의 적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연금제도를 말

하며, 여기에는 自社年金도 포함되나 비적격연금제도는 사외적립된

다는 점에서 자산연금제도와 구별됨.

비적격연금은 특별한 규제가 없어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재량권을 원

하는 기업, 사업주 갹출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이점이 없는 공익법인

및 학교법인이 이를 주로 채용하고 있음.

4) 自社年金

자사연금은 비적격연금의 일종으로 연금과 관련된 세제혜택이 없고

퇴직금에 관한 세제를 적용받음.

연금자산이 사내유보되어 운전자금으로 활용되며 가입대상은 일반적

으로 전체 종업원이 됨.

급부재원은 주로 퇴직충당금을 이용하며 주로 대기업에서 채택하고

있음.

다. 企業年金制度의 特徵 : 受給權 附與

1) 適格退職年金

수급자격은 대부분 취업상의 정년이나 정년이 없는 경우 혹은 정년

이 60세 이상인 경우 최소한 만 60세이상 퇴직자에게 수급자격이 부

여됨.

중도퇴직자의 경우 연금제도의 목적이 종업원의 노후보장에 있으면

최소한 20년이상 근속하거나 45세이상 퇴직자에게 수급권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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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퇴직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급

할 수 있으며, 또한 질병, 사망, 주택구입, 채무변제 등의 사유에 의

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2) 厚生年金基金

연금수급권은 늦어도 60세까지는 주어지며 종신지급됨.

그러나 중도탈퇴의 경우 후생연금기금의 대행부분과 부가부분 이외

에 가산부분이 있다면 가산분중 기업 갹출분에 대한 수급권은 상실

하게 됨.

또한 수급자격을 충족한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유족일시금

의 수급권자가 됨.

라. 年金資産의 受託과 運用

1) 受託機關 現況

적격퇴직연금의 경우 수탁기관은 신탁은행, 생명보험회사, 전국공제

농업협동조합연합회(全共連)임.

후생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신탁은행, 생명보험회사, 투자자문회사가

취급할 수 있음.

2) 企業年金 實績推移

가) 適格退職年金

최근 20년간 적격퇴직연금의 연평균증가율은 계약건수기준으로는

2.2%, 자산기준으로는 14.7%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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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별 증가율은 건수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자산기준으

로는 전공련, 생명보험, 은행신탁의 순으로 나타남.

1996년 현재 수탁기관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는 생

명보험이 89.2%, 은행신탁은 9.7%를 점유하고 있으나, 자산기준으로

는 생명보험이 58.3%, 은행신탁이 40.8%로 나타나 생명보험의 계약

이 은행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것으로 나타남 .

<표 Ⅱ-3> 세제적격연금 실적추이

(단위: 건, 억엔, %)

구 분 1975 1985 1990 1992 1994 1996

생명보험

건 수
51,647

(90.2)

60,173

(88.1)

77,227

(89.1)

82,512

(89.6)

82,717

(89.6)

80,534

(89.2)

자 산
4,547

(43.7)

36,594

(50.9)

62,499

(52.7)

84,770

(56.4)

99,637

(58.7)

107,587

(58.3)

신탁은행

건 수
5,587

(9.8)

7,143

(10.5)

8,144

(9.4)

8,365

(9.1)

8,580

(9.3)

8,756

(9.7)

자 산
5,854

(56.3)

34,995

(48.7)

58,780

(45.1)

64,335

(42.8)

68,492

(40.4)

75,379

(40.8)

전 공 련

건 수 -
952

(1.4)

1,277

(1.5)

1,206

(1.3)

1,058

(1.1)

953

(1.1)

자 산 -
287

(0.4)

972

(0.8)

1,248

(0.8)

1,476

(0.9)

1,696

(0.9)

합 계
건 수 57,234 68,268 86,648 92,083 92,355 90,243

자 산 10,401 71,876 130,269 150,354 169,606 184,662

주 :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Fact Book』, 각년도

나) 厚生年金基金

최근 20년간 후생연금기금의 연평균증가율은 계약건수기준으로는

3.4%, 자산기준으로는 17.8%로 나타나 적격퇴직연금 보다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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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현재 수탁기관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는 생

명보험이 27.2%, 은행신탁은 72.8%를 점유하고 있으나, 자산기준으

로는 생명보험이 34.9%, 은행신탁이 65.1%로 나타나 은행신탁이 생

명보험에 비해 훨씬 높은 점유율을 보임 .

후생연금기금은 설립요건이 엄격하여 주로 대기업에서 채택하고 있

어 계약건수기준으로는 적격퇴직연금의 20%에 불과하지만 자산기준

으로는 2.5배에 이르고 있음.

<표 Ⅱ-4> 후생연금기금 실적추이

(단위: 건, 억엔, %)

구 분 1975 1985 1990 1992 1994 1996

생명보험

건 수
72

(7.8)

124

(11.4)

301

(20.5)

432

(25.0)

488

(26.5)

512

(27.2)

자 산
2,861

(19.9)

36,389

(29.5)

85,726

(33.5)

117,352

(36.5)

146,961

(38.2)

156,985

(34.9)

신탁은행

건 수
857

(92.2)

967

(88.6)

1,168

(79.5)

1,294

(75.0)

1,354

(73.5)

1,372

(72.8)

자 산
11,519

(80.1)

87,093

(70.5)

170,075

(66.5)

204,487

(63.5)

237,299

(61.8)

292,603

(65.1)

합 계
건 수 929 1,091 1,469 1,726 1,842 1,884

자 산 14,380 123,482 255,802 321,839 384,261 449,588

주 :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Fact Book』, 각년도

3) 運用規制

기업연금자산의 운용은 은행신탁의 경우 은행국통달에 의해 규제되

며, 주식 30% 이하, 부동산 20%이하 등 투자제한이 있음.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생보사 일반자산과 합동으로 운용되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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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업법시행규칙에 의해 자산운용 규제를 받음.

은행신탁의 경우에는 채권위주의 운용을 하고 있으며, 생보사의 경

우에는 대출위주의 보수적 운용을 하고 있음.

마. 企業年金關聯 稅制現況

1) 適格退職年金

가) 稅制適格要件

적격퇴직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요건

을 충족하고 국세청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가지의 세제적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계약의 목적 : 퇴직연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할 것(퇴직일시금 포함)

② 계약의 형태 : 종업원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고 생보, 신탁은행 등

기업 외부기관과 생명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등을 체결할 것

③ 가입자의 범위: : 법인의 임원(사용인 겸직 임원은 제외), 개인사업

주 또는 이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가입 불가능

④ 적정한 연금수리 : 보험료 및 급부금이 적정한 연금수리에 근거할 것

·예정이율은 연 3.1%이상일 것(1997년 기준, 매년 개정하여 발표)

·예정사망율, 예정승급율 또는 예정탈퇴율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

⑤ 보험료의 사전결정 : 정액 또는 급여의 일정율

⑥ 과거 근무채무의 상각 : 정액, 급여의 일정율 또는 채무현재액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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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율

⑦ 초과유보액의 취급 : 계약체결시부터 5년 이내의 일정기간이 경과

할 때마다 당해기간 동안의 당해 계약에 관한 신탁재산, 보험료적

립금액 또는 공제금적립금액을 재평가하여 연금적립금액이 급부를

위한 유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보험료로 충당하거

나 사업주에게 환급

⑧ 사업주에 대한 적립금의 반환금지 : 급부를 위한 적립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에 반환금지

·후생연금기금으로의 이행

·합병 등에 의하여 다른 적격퇴직연금에 가입

·수탁기관의 인수비율의 변경

⑨ 해약환급금의 종업원 귀속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약된 경우

해약시의 적립금은 종업원에게 반환

⑩ 차별적 취급의 금지 : 종업원간의 차별적 취급 금지

⑪ 특별이익제공의 금지 : 사업주가 수탁기관으로부터 통상의 조건보

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등의 특별이익 수수의 금지, 신탁계약의

경우 사업주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시 금지

⑫ 계약의 계속성 : 당해계약이 상당기간 계속된다고 인정되어야 함

나) 稅制現況

납입보험료

-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손금산입됨(법인세법 제135조)

- 종업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보험형 및 신탁형)는 타 생명보험계약의

보험료와 합산하여 5만엔을 상한으로 소득공제됨(소득세법 제76조)

적립금

-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가 보험료납입

시점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시점으로 연기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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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과세유예기간중의 이자를 징수한다는 차원에서 법인세법 제

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에 대하여 1%의 특별법인세가 부과되

며 또한 법인주민세(특별법인세의 17.3%)도 부과됨.

- 이 법인세는 수탁회사인 생보사 또는 신탁회사에 대하여 과세됨.

퇴직에 의한 급부금

- 퇴직연금은 잡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35조)

- 퇴직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31조)

·종업원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급부금액이 과세대상

·종업원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급부금액에서 종업원 부담금액에 상

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대상(소득세법 제35조 3항 3호)

사망에 의한 급부금

- 재직중 유족연금은 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액)에 상속세 부과(상속세법 제3조 1항 2호)

- 이 경우 평가액은,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 종업원이 부담한

부분의 구별없이 유족이 받는 모든 연금에 대하여 평가함. 단, 500

만엔×법정상속인 의 금액은 비과세함(퇴직금공제, 상속세법 제12조

1항 6호)

- 재직중 유족일시금은 그 금액에 상속세 부과. 단, 유족연금과 동일

한 금액 비과세

- 연금수급중 유족연금은 잔여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에 상속

세 부과. 이 경우 퇴직금공제는 없음.

- 연금수급중 유족일시금은 잔여지급기간의 연금에 대신하여 받는 일

시금에 상속세 부과. 이 경우에도 퇴직금공제는 없음.

재직중의 급부금

- 연금제도폐지에 의한 분배금

·적격퇴직연금제도의 폐지에 의해 적격퇴직연금계약이 해제된 경우

필요유보액은 수익자에 귀속하고(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 9)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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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배금은 원칙적으로 일시소득으로 취급됨.

- 적격퇴직연금계약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승인취소전에 이미 수급권이 확정된 자에 지급된 연금은 공적연금

등에 관계되는 잡소득으로 간주

·취소 이후에 개시되는 급부로서 이것이 연금급부이면 잡소득으로 간

주하고, 일시금급부이면 일시소득으로 간주함(소득세법시행령 제76

조, 82조 2)

<참고> 적격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감세효과 분석

전제조건 : 자본금 2억엔, 종업원수 500인, 이익금 1억 2000만엔, 연

금계약은 기초에 이루어짐, 연간보험료 4500만엔(월납보

험료 375만엔)

감세효과

구 분 실 시 전 실 시 후

차액(세경감액)
과세대상액 12,000만엔

12,000만엔-4,500만엔

= 7,500만엔

법인세
12,000만엔×37.5%

=4,500만엔

7 ,500만엔×37 .5 %

=2,812.5만엔
1,687.5만엔

사업세

350만엔×6%+350만엔

×9 %+11,300만엔× 12

%=1,408.5만엔

350만엔×6%+350만엔

×9%+6,800만엔×12%

=868.5만엔

540만엔

주

민

세

법인세비례
12,000만엔×6.4875%

=778.5만엔

7,500만엔×6.4875%

=486.56만엔
291.94만엔

균등액
1 0만 엔 + 4 0 만엔

=50만엔

1 0만엔 + 4 0만엔

=50만엔
0

계 6,737만엔 4,217.56만엔 2,519.44만엔

2) 厚生年金基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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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醵出時

사업주부담분

-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는 사회보험료로서 전액이 손금 또는 필요경

비로 인정됨 .

- 또한 일반보험과 달리 보험료 미불입의 경우 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는 미불금으로서 손금계상 가능(법인세기본통달 9-3-2)

종업원부담분

-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원인 종업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

회보험료공제 가능. 사회보험료의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는 후생

연금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후생연금의 보험

료는 물론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원으로서 부담하는 보험료·가산부분

의 갹출분 및 과거근무채무의 종업원부담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포함됨.

나) 給付時

퇴직연금(가산부분) 급부

- 후생연금기금에서 지급되는 가산부분 연금은 공적연금 등을 공제한

후 잡소득으로 과세함(소득세법 제35조).

일시금급부

- 퇴직소득으로 과세

유족급부

- 피보험자의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가산부분의 유족일시금이 가입

원이었던 자의 유족에 지급되지만 후생연금보험법 제136조에 의한

동법 제4 1조 제2항의 준용에 따라 상속세, 소득세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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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厚生年金基金資産(積立金)에 대한 課稅

후생연금기금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대행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2.7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만이 특별법인세의 과세대상

이 되며, 세율은 적격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1%임.

그러나 대부분의 기금이 비과세 취급을 받고 있어 적격퇴직연금 보

다 세제상 유리하기 때문에 적격퇴직연금에서 후생연금기금으로 이

행하는 사례가 많음.

3. 英國

가. 企業年金 導入背景

1942년 Beverage 보고서의 권고에 의해 국민보험법이 제정되고 국민

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공적연금이 실시되었으나 급부수준이 충분

하지 않아 국민들의 기업연금에 대한 기대가 고조됨.

1959년 국민보험법의 개정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기업연금

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종업원의 공적연금 갹출부담을 면제한

적용제외제도(Contract-Out) 를 채택하여 기업연금도입에 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

- 즉, 종업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지급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연금

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의 경우에도 법적제한이 덜하기 때문

에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기업연금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1970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갹출금과 투자수익에 관한 단일기금의 면세혜택 도입,

완전한 수급권 조건의 완화(20년→10년) 등 사적연금의 인가 및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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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가 추진되었음.

또한 1973년 기업연금(직역연금)의 총괄적 관리와 감독을 위해 직역

연금위원회(Occupational Pension Board : OPB)를 설치하여 모든 기업

연금의 설립은 직역연금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직역연금의 설립 및 적용제외제도는 직역연금위원회(1997년 이후 직

영연금규제국에서 관장)에서, 세제는 국세청에서 관장하고 있음.

나. 企業年金의 種類

1) 確定給付制度

사전에 결정된 연금지급 공식에 의해 결정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

로 자신의 미래 연금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함

확정급부액은 통상 3년마다 재계산되어 갹출액 등을 변경하고 있으

며, 갹출액은 종업원별로 산정되지 않고 전종업원의 평균치로 산정

되는 것이 일반적임.

급부산정기준에 따라 다음의 2가지로 구분됨

- 最終給與方式 : 근속연수와 퇴직시점 혹은 퇴직직전급여를 기준으로

연금급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확정급부 연금제도에서 채

택하고 있음.

- 平均給與方式 : 일정한 근속기간중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특정기간의 급여가 최종급여 보다 높은 특성을 지

닌 육체노동자나 여행판매원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음.

2) 確定醵出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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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갹출제도는 종업원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갹출액을 확정

하고 연금수급액이 갹출금의 적립수준과 운영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를 말함.

영국 기업연금의 확정갹출제도는 미국과 같이 다양하지 않고 Money

Purchase제도만이 채택되고 있음.

즉, 정액 또는 급여의 일정비율을 갹출하고 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

갹출단계에 있어서 전종업원에게 동액이나 동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혹은 개별가입자별로 상이한 금액이나 상이한 비율을 적용 가능

갹출된 금액은 전체 연금기금으로 합동으로 운용되나 개별 가입자의

갹출금은 구별되어 관리됨.

3) 混合形

직영연금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운용되는 제도로 확정급부제도와 확

정갹출제도를 적절히 조합한 것임.

일반적으로 최종급여방식으로 인가를 받고 실제적인 운용은 Money

Purchase방식으로 운영되거나 분할근속방식으로 운영됨.

- 분할근속방식 : 일정한 연령까지는 Money Purchase형식의 연금을 지

급하고 그 이후의 연령에 대해서는 최종급여방식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

다. 企業年金의 特徵 : 受給權 保護制度

1) 受給權 資格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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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수급을 통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권 부여규정에는

가입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완전한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음.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통상퇴직일까지 재직하는 경우 예정금

액을 산출하여 가입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액한 금액을 통상퇴직

일 이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가입자가 중도퇴직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

급을 완료하며 기업갹출분에 대한 수급권을 상실함 .

2) 實質價値의 維持

법적으로 기업연금은 최저보장연금 이상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물

간 소득상승에 따른 전체 수급권의 재평가의무는 없음.

그러나 최저보장 연금수준 자체가 매년 물가상승율 혹은 3%중 낮은

금액으로 증가되며 소득비례 연금부분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므

로 물가나 소득상승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어 조정되고 있음 .

3) 公開制度

신규가입자에게는 제도의 세부내용을 가입후 13주 이내에 제공하도

록 하고 탈퇴자에게는 권리 및 선택권을 고지하여야 함.

수급자에게는 수급 최초시점에 급부규정의 제공을 강제화하고 있음.

모든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제도종료 및 적용제외 중지, 연차보고서

등의 내용제공 등도 강제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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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通算制度

적용제외제도에 2년 이상 가입후 탈퇴한 사람의 경우 전직장 연금제

도의 수급권을 보전하여 통상퇴직일 이후 지급하거나 타연금제도로

이관하는 방식중 선택권이 부여됨.

이관방식은 새로운 직역연금, 개인연금, 보험이나 Unit-Trust의 구입중

선택할 수 있으며, 수급권 전체 혹은 일부의 이관이나 여러개 연금

제도의 분할이관도 가능 . 단, 연봉 6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와 임

원 등의 경우에는 개인연금으로 이관 불가능 .

라. 年金資産의 受託과 運營

1) 受託現況

영국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연금을 신탁방식으로 설

립하여야 함 .17) 신탁방식은 신탁증서상에 취소불능신탁이라는 선

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관렵법규인 신탁법, 사회보장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신탁증서에는 수탁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연금제도의 제반

사항을 관장하는 권리와 제반 법규정의 의무를 부담함.

수탁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수탁자(임원, 가입

자대표, 전문가, 노조 등) 등의 개인수탁자가 임명되거나 기업조직,

신탁회사 등의 단체도 될 수 있음.

수탁자의 주요업무는 제도관리업무와 연금자산의 운용업무로 구분.

17) 여기서의 신탁방식은 은행이나 투자신탁의 신탁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도 여기

서 말하는 신탁방식의 계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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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制度管理業務 : 수탁자 자신이 직접하거나 별도의 관리자를 두기도

하는데 관리자는 세제문제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運用業務 : 수타자 자신이 하거나 기업내부 투자위원회 또는 외부 펀

드매니저(법적제한이 없어 은행, 투자신탁,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를

지정할 수 있음 .

2) 運用規制

기업연금자산의 운용제한규정은 자사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10%, 1개

회사에 대한 투자는 총연금자산의 10%로 제한하는 규정외에는 수탁

자의 자유재량으로 운용이 가능함.

신탁형의 경우에는 신탁증서에 수탁자에 대한 운용자세, 운용대상,

운용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운용방법 등의 기재가

없을 경우에는 신탁투자법(Trustee Investment Act)이 정하는 바에 따

르도록 되어 있음.

보험형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자체의 규정에 의해 투자대상 등에 대

한 위험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짐.

기업연금자산의 운용대상( 95년기준)은 국내주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50%내외), 다음으로는 외국증권(19.3%), 정부유가증

권(5.7%)이 차지하고 있음.

마. 稅制現況

1970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제적격요건을 충족

하여야 세제혜택이 주어짐 .

또한 국세청 퇴직연금국의 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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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稅制適格要件

고용주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편, 연금제도를 거주자가 관

리하고 있어야 함.

고용주의 갹출이 의무화

근로자 갹출의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음

60세(여성은 55세)부터 70세 사이에 퇴직연금이 급부되고 그 금액이

퇴직시 급여의 1/6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유족연금이 근로자 본인연금의 2/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근로자의 부금은 급여의 15% 이하이어야 함.

원칙적으로 기금에의 갹출을 중지하지 않아야 함 .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해야 함.

연금급부액이 당해 개인의 최종급여의 2/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일시금 지급액이 당해 개인의 최종급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사망일시금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개인의 최종급여의 4배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함.

26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연금급부가 보증되는 것이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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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稅制現況

가) 醵出時

고용주 갹출

- 전액 손금산입되나 연수입 82,200￡를 초과하는 근로자를 위한 고용

주 갹출분은 손금산입되지 않음 .

- 갹출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근로자 갹출

- 급여의 15%까지 갹출 가능하고 그 금액이 전액 소득공제됨.

- 갹출한도액은 12,330￡(82,200￡×15%)임.

나) 給付時

퇴직시 일괄 지불되는 일시금은 전액 비과세. 단, 가입연도에 따라

비과세 일시금의 액수에는 차이가 있음.

퇴직시 지급받는 연금급여는 일반소득으로 전액 과세

사망일시금의 경우 상속세 및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사망연금은 소

득세는 과세되지만 상속세는 비과세됨.

4. 其他

가. 獨逸

1) 企業年金의 導入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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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직원연금보험법」의 실시를 계기로 하여 기업의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부가적 보장으로 발달하기 시작함.

2차대전후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급부에 대한 보완요구, 세

제우대조치의 강구로 발전을 이루게 되어 공제기금, 연금기금, 직접

보험 등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보급되었음.

특히 1974년에는 「기업연금개선법」의 제정으로 연금수급권 확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세법상의 우대조치가 일원화되어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음.

2) 企業年金의 種類

독일의 기업연금의 재원조달은 고용주의 갹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공적연금과는 달리 강제성을 띠지 않으므로 급부내용과 형식은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음.

연금의 혜택은 대부분 종신연금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일시불 형식의

퇴직금과 같은 일괄지불방식도 가능

기업연금제도는 은영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종류로 대별됨.

가) 準備金制度(Direct Pension Commitment)

고용주 갹출금은 준비금으로서 장부(대차대조표)에 기재하고 고용주

의 일반자산과 구별하지 않고 운용

현재 전 자산중 근로자 지분율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나) 共濟基金(Providen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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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독립법인인 공제기금을 설립하고 연금기금을 적립하여 기

업의 일반자산과 분리된 자산으로 운영

공제기금(기업)은 급부의 직접적인 지급의무자이나 수급권자(근로자)

는 공제기금에 대해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음.

다) 年金基金(Pension Fund)

고용주나 기업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하여 일종의 소규모 생명보험

회사로서의 연금기금을 설립하고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외부적립제도

임.

이는 직접보험과 유사하나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연금기금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특징임.

라) 直接保險(Direct Insurance)

고용주가 계약자로 되는 생명보험회사와 근로자 또는 그 부양자를

피보험자 겸 수취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단체보험계약임.

고용주는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며, 근로자 및 그 부양자는 보험회사

에 직접 청구를 하게 되어 있음.

2) 稅制現況

가) 醵出時

준비금제도 및 공제기금의 경우 고용주의 갹출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갹출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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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연금보험과 직접보험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갹출액이 전액 손금산입

되며, 연금기금의 경우 적자보전이나 기금운영을 위한 비용 또한 손

금산입됨.

근로자의 갹출금은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됨.

나) 給付時

준비금제도 및 공제기금의 경우 급부시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일반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연

간 6천마르크를 한도로 40%만 과세

연금기금과 직접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보험회사에 납부한 갹출분 대

해서는 일반소득으로 과세됨. 단, 고용주가 일인당 3천마르크까지

15%의 단일원천세율을 선택·적용할 수 있음 .

연금급여중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를 과세함.

일시금 수령시에는 일반소득으로 과세하나 계약기간이 12년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함

나. 프랑스

1) 企業年金의 種類

프랑스에서는 순수한 사적연금제도는 없으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족연금이라고 하는 독특한 연금제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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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족연금의 특색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기초하는 전국적으로 통일

된 제도라는 점이며, 모든 근로자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공적

연금과 같은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어 준공적연금의 성격을 지

니고 있음.

이 제도는 가입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나누어짐.

-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AGIRC(전국 간부직원 퇴직기관연합)

- 간부직원 이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UNIRS 등의 ARRCO(보족퇴

직제도연합)

- 기타 특정지역, 농업단체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합

AGIRC와ARRCO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경

영자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설립되며, 이후의 운영 또한 노사간의 협

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AGIRC은 1947년 경영자단체인 프랑스경영자전국평의회와 노동조합

대표와의 사이에서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족연금제도의 설립을

목적으로 체결된 전국단체협약임.

ARRCO는 간부직원 이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ARRCO의 최대

가맹기관인 전국근로자퇴직연금기금연합회(UNIRS)에서는 가입자격을

원칙적으로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자로서 최고가입연령은 64세

로 하고 있음.

2) 稅制現況

가) 醵出時

세제혜택요건(사회보장제도 및 보족제도에 대한 갹출액의 합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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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갹출 상한액 8배의 19%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족

제도중 퇴직연금 이외의 보험료가 사회보장 갹출상한액 8배의 3%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 충족되었을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고용주 갹출보험료는 손금산입되며, 근로자 갹출보험료는 급여로

간주하지 않음.

세제혜택요건이 불충족될 경우는 고용주 갹출보험료는 손금산입되

며 한도초과분은 근로자에게 급여소득으로 과세하고, 근로자 갹출

보험료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적립시

연금적립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나) 給付時

연금급여는 일반소득으로 과세함. 단, 수취인 지명의 경우로서 퇴직

전 사망급부는 예외이며, 공적연금과 같이 과세소득액에 대해 개산

경비공제, 급여소득공제, 기타특별공제와 같은 공제혜택이 주어짐.

다. 카나다

1) 企業年金의 種類

카나다의 기업연금제도는 미국의 기업연금제도와 거의 내용이 같으

며, 확정급부제도(defined benefit plan)와 확정갹출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로 나눌 수 있음.

확정급부제도는 미리 결정된 급부액에 따라 갹출액을 결정하는 제도

이고 근속기간중 소득과 가입연수에 따라 급부액이 결정되는 단위급

부제도와 소득과는 관계없이 미리 정한 일정의 금액과 가입연수를

곱하여 급부액을 결정하는 일정급부제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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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갹출제도는 갹출액을 일정하게 하여 급부액을 갹출액, 운용이익,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이고 가입자의 급여에 일정

율을 곱해 산출하는 Money Purchasing 제도와 기업의 이익에 따라

갹출액을 결정하는 이익분배제도(Prifit Sharing) 가 있는데 현재는 가

입자의 갹출제인 Money Purchasing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2) 稅制現況

가) 稅制優待適格要件

연령이 45세에 달하고 근속 10년이상의 가입자에게는 반드시 수급권

부여

적정한 연금수리에 기초를 둔 연금제도

초기 과거근무채무는 15년이내에, 후속채무는 5년이내에 상각

급부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적립상태 유지

연금기금의 투자선과 투자액에 대한 규제적용

연금제도상의 가입자 권리와 의무내용에 대한 고용주의 고지의무

자산, 갹출금 및 가입자수 등 현황에 대한 고용주의 보고의무(연방정

부 및 주정부)

나) 稅制現況

醵出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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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 갹출보험료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 1인당 3,500카나다달러까

지 손금산입

- 근로자 갹출보험료의 경우 연간 3,500달러를 한도로 소득공제

給付時

- 65세이상 연금수급자에 대해 170카나다달러를 한도로 연금소득의

17%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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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示唆点 및 結論

퇴직연금제도는 장기간 근속한 후 고령으로 퇴직한 종업원에 대하여 정

기적인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과 더불어 소위 3층보장제도의 달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기업연금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원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후불설에 입각하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 정부는 세제혜택 등을 통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미국, 영국 등과 같은 보험선진국에서는 이미

50∼ 60년대에 도입하여 정부차원의 세제혜택을 통하여 근로자 및 기업

을 지원하고 있음.

본 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기업연금관련 세제는 크게 보험료

갹출시의 세제와 보험금 급부시의 세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종

업원과 기업주의 측면에서의 혜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보험료갹출시에는 모든 국가가 세제혜택을 부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기업주갹출 보험료는 기업의 손비로

인정되며(일정조건이 있는 국가도 있음), 종업원갹출 보험료는 일정한

도 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급부시의 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직시나 사망시 일시금 및 연금

에 대해 소득세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국의

경우 퇴직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만

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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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퇴직일시금제도와 종업원퇴직적립보험제도가 시

행되어 종업원의 퇴직후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 있으나 지난

97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근로자의 퇴직금을 재원으로 퇴직연금보

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제 `

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보험사에는 상품개발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정책당

국에서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강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IMF체제 진입후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의 환경

하에서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 모두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애사심을 고취시켜 근로의욕을 향상시킴은 물론 퇴직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취지를 살려 정부의 입장에서도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본

자료에서 조사한 여러 국가의 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세제지

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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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主要國 退職年金保險 稅制槪要

1. 保險料 醵出時의 稅制

국가명
사업주갹출

종업원갹출
사업주측 종업원측

미 국

손금산입

-확정급부형: 종업원1인

당 연간급부 $112,221

또는 과거 최근 3년간

의 평균급여중 낮은 금액

-확정갹출형: 종업원에

대한 지급급여총액의

15%한도(단, 종업원1인

당 3만불 또는 급여의

25%중 낮은 금액)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소득공제 없음

- 단, 401조 plan의 경우

급여의 15%를 한도로

소득공제 허용

일 본 전액손금산입

적격연금: 소득으로 간

주하되 소득세는 지급

시까지 이연

후생연금: 사회보험료

로 간주 소득세비과세

적격연금: 보험료소득

공제, 단 5만엔 한도

후생연금: 사회보험료

공제

영 국

손금산입

-단, 가입종업원의 연간

수입 82,200￡를 한도

-초과부분은 손금산입

불인정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

음

-단, 가입종업원의 연간

수입 82,200￡ 초과부

분은 과세

급여의 15%를 한도로 소

득공제

독 일 손금산입

준비금제도, 공제기금:

소득으로 간주치 않음

연금보험, 직접보험:

소득으로 간주 과세

준비금제도, 공제기금:

세제혜택 없음

연금보험, 직접보험: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프랑스

손금산입

-단, 사업주와 종업원의

갹출액이 사회보험료

갹출상환액 8배의 19%

또는 퇴직연금 이외의

보험료가 사회보장 갹

출상한액 8배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소득으로 간주치 않음

-단, 좌측의 규정한도액

초과분은 과세

사업주갹출분 합산액이

좌측규정 한도액 이내일

경우 전액 소득공제

카나다

손금산입

-종업원 1인당 3,500카

나다달러 상한

소득으로 간주치 않음
연간 3,500카나다달러를

한도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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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給付時의 稅制

국가명
퇴직시 사망시

일시금 연금 일시금 연금

미 국
과세(본인갹출분

제외)

과세(본인갹출분

제외)

소득세 및 상속

세과세

-사 망 급부 공 제

($5,000)

-60만$ 초과시 상

속세과세 (배우자

지급시 비과세)

소득세 및 상속세

과세

일 본

적격연금 :퇴직소

득으로과세(종업

원갹출분 제외)

후생연금 :전액퇴

직소득으로 과세

적격연금: 종업

원부담분 공제후

잡소득으로 과세

후생연금 :공제연

금 등을 공제후

잡소득으로 과세

적격연금: 상속

세 과세

-퇴직금공제:500만

엔×법정상속인

후생연금: 상속

세 비과세

적격연금: 상속

세 과세

-퇴직금공제:500만

엔×법정상속인

후생연금: 상속

세 비과세

영 국

전액 비과세. 단,

가입연도에 따라

비과세 일시금액

은 상이함

일반소득으로 전

액과세

상속세 및 소득

세 비과세

소득세 과세, 상

속세 비과세

독 일

준비금제도, 공

제기금: 일반소

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부과

연금기금, 직접

보험: 일반소득

으로 과세하나

12년이상 유지계

약은 비과세

준비금제도, 공

제기금: 연금액

의 40%까지 비

과세(6,000마르크

한도)

연금기금, 직접

보험: 이자부분

에 대해 과세

준비금제도, 공

제기금: 불지급

으로 과세관계없음

연금기금, 직접보험

-사업주갹출: 소득

세과세 ,상속세비

과세

-종업원갹출: 소득

세비과세, 상속

세과세

준비금제도, 공

제금고: 소득세

과세, 상속세비

과세

연금기금, 직접보험

-사업주갹출: 소득

세과세 ,상속세비

과세

-종업원갹출: 소득

세비과세, 상속

세과세

프랑스
일시금 불지급으로

과세관계 없음
전액과세

소득세과세, 상속

세비과세. 단, 수취

인불특정의 경우

상속세과세(일정액

의 상속공제 있음)

소득세과세, 상속

세비과세. 단, 수취

인불특정의 경우

상속세과세(일정액

의 상속공제 있음)

카나다
일시금 불지급으로

과세관계 없음

과세. 단, 65세이상

연금수급자에 대해

17 0카나다달러를

한도로 연금소득의

17%까지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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